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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종전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되어 있던 노인 일자리 관련 사항이

2023년 제정된 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

: 「노인일자리법」)로 이관되었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1월 시

행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던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

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던 「노

인복지법」 제23조의2를 “「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

법률」 제9조제2항”으로 정비함.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






